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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1.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2.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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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3.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붙임자료.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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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jAe7KFU/edit?usp=sharing

